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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규정에대한번역본은단순참고용이며,  EU 규정에대한해석은 EU 최신법령에따릅니다. 

2019 년 3 월 4 일자 

위원회위임규정(EU) 2019/625 

 

특정식용동물및상품화물의유럽연합반입요건에관련된유럽의회및이사회의보충규정(EU) 2017/625 

(EEA 에적용가능한텍스트) 

유럽위원회는 

 

유럽연합의기능에관한조약에관련하여, 

 

유럽의회및이사회의규정 (EC) 제999/2001호, (EC) 제396/2005호, (EC) 제1069/2009호, (EC) 제1107/2009호, (EU) 제1151/2012호, 

(EU) 제652/2014호, (EU) 2016/429 및 (EU) 2016/2031과이사회규정 (EC) 제1/2005호및 (EC) 제1099/2009와이사회지침 

98/58/EC, 1999/74/EC, 2007/43/EC, 2008/119/EC 및 2008/120/EC를개정하고유럽의회및이사회의규정 (EC) 제854/2004호및 (EC) 

제882/2004호와이사회지침 89/608/EEC, 89/662/EEC, 90/425/EEC, 91/496/EEC, 96/23/EC, 96/93/EC 및 97/78/EC와이사회결정 

92/438/EEC(공식통제조치규정)( 1 )와특히그제126(1)항을폐지한, 동물건강및복지, 

식물건강및식품보호제품에관한식품및사료법령의적용을보장하기위해수행되는공식통제조치및기타공식활동에관한유럽의회및

이사회의 2017년 3월 15일자규정(EU) 2017/625 에관련하여,  

 

배경사실: 

 

(1) 규정 (EU) 

2017/625에서는제3국또는그지역에서반출된동물및상품화물의유럽연합반입을위해이행해야할요건의제정과식용동물및상

품화물이식품및식품안전성영역에관한유럽연합법률을준수할수있도록상기동물및상품에수행되는공식통제조치를포함하

여회원국관할관청이수행하는공식통제조치및기타공식활동에관한규칙을정하고있다. 

 

(2) 규정 (EU) 

2017/625에서는특정동물및상품의유럽연합반입에관한규정에서정하는조건을보완하기위해채택할수있는위임입법의법적

근거를규정하고있다. 이추가요건에서는다음사항의준수를검증하기위한보증을규정한다. 

 

— 이사회지침 96/23/EC(2)에따라식용동물및상품의물질및잔류물그룹을모니터링하기위한조치. 

 

— 유럽의회및이사회의규정 (EC) 

제999/2001호(3)에따라살아있는동물및동물유래생산물에서전염성해면상뇌증(TSE)의예방, 억제및박멸하기위한규칙. 

 

— 유럽의회및이사회의규정 (EC) 

제178/2002호(4)에따라유럽연합및회원국수준에서일반적인식품과특정적인식품안전성을규율하는일반원칙및요건. 

 

— 유럽의회및이사회의규정 (EC) 제852/2004호(5)에따라식품사업운영자들이식품의위생에관련하여준수해야할일반규칙.  

 

(1) OJ L 95, 7.4.2017, p. 1. 

(2) 살아있는동물및동물생산물의특정물질및그잔류물을모니터링하는조치에관해규정하고지침 85/358/EEC 및 86/469/EEC과결정 89/187/EEC 및 

91/664/EEC를폐지한이사회의 1996년 4월 29일자지침 96/23/EC(OJ L 125, 23.5.1996, p. 10). 

(3)  특정전염성해면상뇌증을예방, 억제및박멸하는규칙을정한유럽의회및이사회의 2001년 5월 22일자규정 (EC) 제999/2001호(OJ L 147, 

31.5.2001, p. 1). 

(4) 식품법률의일반원칙및요건, 유럽식품안전청의설치및식품안전성문제의절차를규정한유럽의회및이사회의 2002년 1월 28일자규정 (EC) 

제178/2002호(OJ L 31, 1.2.2002, p. 1). 

(5) 식품위생에관한유럽의회및이사회의 2004년 4월 29일자규정 (EC) 제 852/2004호(OJ L 139, 30.4.2004,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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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회및이사회의규정 (EC) 

제 853/2004 호(6)에따라식품사업운영자가준수해야할동물성식품의위생에관한특별규칙. 

 

— 위원회위임규정 (EU) 2019/624( 7 ) 및위원회시행규정 (EU) 

2019/627(8)에따라식용동물유래생산물의생산에관련하여관할관청이수행하는공식통제조치및기타조치에대한특별규칙. 

 

(3) 유럽의회및이사회의규정 (EC) 제854/2004호( 9 ) 

에서는식용동물유래생산물의유럽연합에반입할수있는특별조건을규정했으며, 유럽의회및이사회의규정 (EC) 

제882/2004호( 10 ) 에서는유럽연합에반입할수있는일반조건을규정했다. 규정(EU) 

2017/625에서는현재이두규정이적용되는영역에대한규칙을정하면서 2019년 12월 

14일부터두규정을폐지및대체하는효력을발생한다. 

 

(4)

 본규정에서정하고있는요건에서는고도의건강보호수준을확보하고특정식용동물및상품화물의유럽연합반입중단을방

지하기위해규정 (EC) 제854/2004호및 (EC) 제882/2004호에규정된요건의연속성을보장해야한다. 

동시에이두규정에규정된규칙의적용에서축적된경험을위험기반접근법을사용하여검토해야한다. 

 

(5) 규정 (EC) 제853/2004호에서는동물유래생산물을유럽연합으로수입하는식품사업운영자의요건을규정하고있다. 

따라서이규정에서공식통제조치에대해추가로규정하는요건은규정 (EC) 제853/2004호에이미규정된요건과일치해야한다. 

 

(6) 위원회규정 (EU) 

2017/185( 11 )에서는특정동물유래생산물(곤충및파충류육류등)과식물유래생산물및가공된동물유래생산물을모두함유하는

식품(복합제품) 수입의공중보건요건에관한규정 (EC) 제854/2004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적용면제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고도의건강보호수준을확보하려면상기제품에적용되는유럽연합규칙의준수를검증하기위해상기제품의유럽연합반입

에대한요건을경과조치가만료되기전에규정해야한다. 

 

(7) 식용으로생산되는곤충의수량이점점더많아지고있다. 

수입되는곤충은식품및식품안전성에대한유럽연합요건을준수해야한다. 

동물유래생산물화물의유럽연합반입에대해본규정에서정하고있는요건은따라서곤충에도적용된다. 

곤충은또한유럽의회및이사회의규정 (EU) 2015/2283(12)에따라신규식품으로서의품목허가를얻어야할수도있다. 

 

(8) 2007년 10월 18일에유럽식품안전청은파충류육류의식용에관련된공중보건위험에관한의견서( 13 )를채택했다. 

Salmonella및Trichinella와같은많은위해요소가확인되었다. 

유럽연합반입의요건에는파충류육류화물에서이위해요소로인한위험을줄이기위한유럽연합요건준수의검증이포함되어야

한다.  

 

(6)  동물성식품의특별위생규칙을규정하고있는유럽의회및이사회의 2004년 4월 29일자규정 (EC) 제 853/2004호(OJ L 139, 30.4.2004, p. 55). 

(7)  유럽의회및이사회의규정 (EU) 

2017/625에따라육류생산에대한공식통제조치수행과살아있는쌍각류조개의생산및중개지역의특별규칙을규정한 2018년 2월 

8일자위원회위임규정 (EU) 2019/624(본관보 1페이지참조). 

(8)  유럽의회및이사회규정 (EU) 

2017/625에따라식용동물유래생산물의공식통제조치수행을위한통일적인실무장치를규정하고공식통제조치에관한위원회규정 (EC) 제 

2074/2005호를개정한 2019년 3월 15일자위원회시행규정 (EU) 2019/627(본관보 51페이지참조). 

(9)  식용동물유래생산물에대한공식통제조치의조직의특별규칙을규정한유럽의회및이사회의 2004년 4월 29일자규정 (EC) 제 854/2004호(OJ L 

139, 30.4.2004, p. 206). 

(10)  사료및식품법률, 동물보건및동물복지규칙의준수검증을확보하기위해수행되는공식통제조치에관한유럽의회및이사회의 2004년 4월 

29일자규정 (EC) 제 882/2004호(OJ L 165, 30.4.2004, p. 1). 

(11)  유럽의회및이사회의규정 (EC) 제 853/2004호및 (EC) 제 854/2004호의특정규정의적용에대한경과조치를규정한 2017년 2월 

2일자위원회규정 (EU) 2017/185(OJ L 29, 3.2.2017, p. 21). 

(12)  유럽의회및이사회의규정 (EU) 제1169/2011호를개정하고유럽의회및이사회의규정 (EC) 제 258/97호와위원회규정 (EC) 

제1852/2001호를폐지한신규식품에대한유럽의회및이사회의 2015년 11월 25일자규정 (EU) 2015/2283(OJ L 327, 11.12.2015, p. 1). 

(13)  http://www.efsa.europa.eu/en/efsajournal/pub/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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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복합제품의구성은해당식품의물리적화학적특성에영향을미치면서다양한위험을생성한다. 이때문에해당요건, 

특히해당식품을구성하는가공된동물유래생산물의기원, 

식품자체의기원또는복합제품화물에첨부되는보증에대한요건을준수한복합제품화물만유럽연합반입을허가해야한다. 

사람의건강에낮은위험을제기하는복합제품의경우에는이규정에서국경통제소의점검을면제해야한다. 

 

(10) 특정식용동물및상품화물을유럽연합에반입하기위한요건을규정할때는이상품및동물을분명히식별하기위해이사회규정 

(EEC) 제 2658/87 호(14)에따라복합품목분류표를참조해야한다. 

 

(11)

 특정식용동물및상품화물은이동물및상품이유래한제 3 국및그지역이해당식용동물및상품의안전성요건준수를보장할

수있고위원회시행규정 (EU) 2019/626(15)에적절하게명시된경우에만위험분석에기초하여유럽연합반입을허용해야한다.  

 

(12) 특정식용동물및상품의경우에는제3국또는그지역의식품안전성에대한공식통제조치효율성의보증을제공하기위해규정 

(EU) 2017/625의제127(3)항의요건이외에도특별요건을규정해야한다. 

제3국및그지역은해당제3국및그지역에서유래한동물및상품이지침 96/23/EC, 규정 (EC) 제999/2001호, (EC) 

제178/2002호, (EC) 제852/2004호, (EC) 제853/2004호, (EU) 2017/625과위임규정 (EU) 2019/624 및시행규정 (EU) 

2019/627에규정된유럽연합의식품안전성요건또는이에상당하다고인정되는요건을준수하고있다는내용의증거및보증을제

공한후에만목록에표시해야한다. 

 

(13) 특정식용상품의화물은해당상품을규정 (EU) 2017/625 제 127(3)(e)호에따라작성및업데이트한목록에명시된시설에서공급, 

취득또는조리한경우에만유럽연합반입을허용해야한다. 

또한유럽연합식품위생규칙또는적어도이에상당하다고인정되는규칙의준수를보장하려면규정 (EU) 2017/625 

제 127(3)(e)호에규정된시설의목록을작성및업데이트할때제 3 국이규정 (EU) 2017/62 의제 127(3)(e)(i)호및 

(iv)호에규정된보증이외에해당보증을제공해야한다고규정하는것이적절하다. 

 

(14)

 위원회는규정어떤시설이해당상품을유럽연합의시장에시판할수있는지에대해식품사업운영자및소비자의투명성을보

장하기위해 (EU) 2017/625 제 127 조에규정된시설의목록을일반대중에제공해야한다. 

이요건의효과를보장하기위해회원국은위원회가목록을공표한날이후에는해당제 3 국의관할관청이해당유럽연합규칙에따

라화물에첨부해야하는공식증명서를발행하는경우에해당상품화물의반입을허용해야한다. 

 

(15)

 시설에관한상기요건은경유목적의상품은식품안전성관점에서위험이낮고유럽연합내동물및상품시장에시판되지않기

때문에이에부과해서는안된다. 또한규정 (EC) 제853/2004의부록 III 제 

XVI조에규정된온도제어저장조건이필요하지않은동물유래생산물의 1차생산활동, 

운송작업및저장또는고도로정제된콘드로이틴황산, 히알루론산, 기타가수분해연골제품, 키토산, 글루코사민, 레넷, 

아이싱글래스및아미노산생산만수행하는시설의경우에도상기요건을부과해서는안된다.  

 

(14)  관세및통계적품목분류표그리고공동관세에관한 1987년 7월 23일자이사회규정 (EEC) 제 2658/87호(OJ L 256, 7.9.1987, p. 1). 

(15)  특정식용동물및상품을유럽연합에반입할수있도록허가된제 3국및그지역의목록을규정하고상기목록에관한시행규정 (EU) 2016/759를개정한 

2019년 3월 5일자위원회시행규정 (EU) 2019/626(본관보의 31페이지참조). 



L 131/7 EN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17.5.2019 

 

 

  



L 131/8 EN 유럽연합관보 17.5.2019 

 

(16) 위원회규정 (EU) 제 210/2013( 16 )에서는싹을생산하는시설에게규정 (EC) 

제 852/2004 호제 6 조에따라관할관청의승인을받도록요구하고있다. 

유럽연합식품위생규칙또는적어도이에상당하다고인정되는규칙의준수를보장하기위해이규정에따라작성및업데이트된목

록에명시된시설에서싹을생산한경우에만유럽연합반입을허용해야한다. 

 

(17) 유럽연합식품위생규칙또는적어도이에상당하다고인정되는규칙의준수를보장하기위해생고기, 다짐육, 조리육, 

육류생산물, 기계적으로분리된육류와젤라틴및콜라겐을생산하기위한원료를제조하는시설의제품은해당시설이규정 (EU) 

2017/625 의제 127(3)(e)호에따라작성및업데이트되고위원회가공표한목록에명시된경우에만유럽연합반입을허용해야한다. 

또한상기제품을제조하는데사용한원료도 (EU) 

2017/625 의제 127(3)(e)호에따라작성및업데이트되고위원회가공표한목록에명시된시설(도축장, 사냥물취급시설, 

절단공장, 어류생산물취급시설)에서생산한것이어야한다. 

 

(18) 살아있는쌍각류조개, 극피동물, 피낭동물및해양복족류의화물은규정 (EC) 제 853/2004 호및시행규정 (EU) 2019/627 

또는적어도이에상당하다고인정되는규칙의준수를보장하기위해규정 (EU) 

2017/625 의제 127(3)(e)호에따라작성및업데이트된목록에명시되고위원회가공표한제 3 국또는그지역의생산구역에서생산

된경우에만유럽연합반입을허용해야한다. 이목록의공표는어떤생산구역에서살아있는쌍각류조개, 극피동물, 

피낭동물및해양복족류를유럽연합에반입할수있는지에대해식품사업운영자및소비자의투명성을확보해야한다. 

 

(19) 어류생산물화물은유럽연합요건, 특히규정 (EC) 제 853/2004 호및시행규정 (EU) 

2019/627 에규정된어류생산물의특별요건또는적어도이에상당하다고인정되는규칙의준수를보장하기위해규정 (EU) 

2017/625 의제 127(3)(e)호에따라작성및업데이트된목록에명시되고위원회가공표한목록에명시된육상시설과제 3 국깃발을

게양한리퍼선, 공선또는냉동선에서공급, 취득또는조리된경우에만유럽연합반입을허용해야한다. 

 

(20) 규정 (EC) 제 853/2004 호에규정된동물유래생산물의유럽연합반입조건은복합제품에는적용되지않는다. 

그러나이규정에서는복합제품을수입하는식품사업운영자에게해당식품에포함된가공된동물유래생산물에관련하여상기규

정에명시된요건을충족하도록요구하고있다. 

 

(21) 복합제품에관련된위험은성분의유형및저장조건에따라다르다. 

따라서복합제품화물에관련된요건은위험을제기하는해당복합제품을위원회결정 2007/777/EC( 17 ), 위원회결정 

2006/766/EC( 18 ), 위원회규정 (EC) 제798/2008호( 19 ), 위원회규정 (EU) 제605/2010호( 20 ) 및위원회결정 

2011/163/EU(21)에따라유럽연합에수출할수있도록허가된국가로부터수출할수있도록규정해야한다.  

 

(16) 유럽의회및이사회규정 (EC) 제852/2004에따라싹을생산하는시설의승인을규정한 2013년 3월 11일자위원회규정 (EU) 제 210/2013(OJ L 68, 

12.3.2013, p. 24). 

(17)  특정식용육류생산물과처리된위, 방광및내장을제3국에서수입하기위한동물및공중보건조건과모델증명서를규정하고결정 

2005/432/EC를폐지한 2007년 11월 29일자위원회결정 2007/777/EC(OJ L 312, 30.11.2007, p. 49). 

(18)  살아있는쌍각류조개, 극피동물, 피낭동물, 해양복족류및어류생산물의수입을허가할수있는제3국및영토의목록을작성한 2006년 11월 

6일자위원회결정 2006/766/EC(OJ L 320, 18.11.2006, p. 53). 

(19)  가금류및가금류생산물을유럽공동체로수입하거나유럽공동체를경유시킬수있는제3국, 영토, 지대또는구역과수의인증요건을규정한 2008년 

8월 8일자위원회규정 (EC) 제 798/2008호(OJ L 226, 23.8.2008, p. 1). 

(20)  식용원유, 유제품, 초유및초유기반제품의수입을위한동물및공중보건과수의인증조건을규정한 2010년 7월 2일자위원회규정 (EU) 제 

605/2010호(OJ L 175, 10.7.2010, p. 1). 

(21)  이사회지침 96/23/EC 제 29조에따라제 3국이제출하는계획의승인에관한 2011년 3월 16일자위원회결정 2011/163/EU(OJ L 70, 17.3.2011,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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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규정 (EC) 제 178/2002 호에규정된식품및사료의신속경보시스템에서접수한알림개수에기초할때, 

식용으로시판되는특정동물및상품화물이식품안전성에대한유럽연합요건을준수하지않을위험이높아졌다. 

식용으로시판되는상기동물및상품화물은따라서유럽연합에반입되어시판되려면각화물의개별인증을획득해야한다. 

유럽연합요건의준수인증은또한식품사업운영자및제 3 국또는그지역의관할관청에해당유럽연합요건을상기시키는데에도

기여할수있다. 경유화물의경우에는현행동물건강증명의전용경유증명서를그대로사용한다.   

 

(23) 규정 (EU) 2017/625 가 2019 년 12 월 14 일부터발효되기때문에이규정도또한상기날짜에서부터적용된다. 

복합제품의수입을위한공중보건요건에대해규정 (EC) 제 853/2004 호및 (EC) 

제 854/2004 호의적용면제를규정한경과조치가규정 (EU) 2017/185 에규정되었으며, 위원회규정 (EU) 2019/759(22)에따라 

2021 년 4 월 20 일까지연장된다. 이규정에규정된수입요건은따라서복합제품에대해서는원활한이행을확보하기위해 

2021 년 4 월 20 일에서부터적용해야한다. 

 

이상의사실을감안하면서본규정을채택했다. 

 

제 1 조 

 

대상및범위 

 

1. 본규정은제3국또는그지역으로부터유럽연합에반입되는특정식용동물및상품화물이규정 (EU) 

2017/625의제1(2)(a)호에규정된요건또는적어도이에상당하다고인정되는요건을준수할수있도록상기요건에관한규정 (EU) 

2017/625를보완한다. 

2. 제1항에규정된요건은다음과같다. 

(a) 동물및상품의식별에는다음과같은유럽연합반입요건이적용된다. 

(i) 동물및상품은규정 (EU) 2017/625 제126(2)(a)호에따라명시된제3국또는그지역에서반출된것이어야한다. 

(ii) 상기동물및상품은규정 (EU) 2017/625 

제126(1)항에규정된요건또는적어도이에상당하다고인정되는요건을준수하고규정  (EU) 

2017/625의제127(3)(e)(ii)호및 (iii)호에따라작성및업데이트된목록에명시된시설에서공급, 

취득또는조리되어야한다. 

(iii) 각동물및상품화물에는규정 (EU) 2017/625 제126(2)(c)호에따라공식증명서또는공인인증서또는규칙 (EU) 2017/625 

제1(2)(a)호에규정된규칙을준수했다는사설인증서등의기타증거를첨부해야한다. 

(b) 특정동물및상품은규정 (EU) 2017/625 제127(2)항에따라명시된제3국또는그지역으로부터유럽연합에반입되어야한다. 

(c) 제3국으로부터반입되는특정상품의화물은규정 (EU) 2017/625 

제126(1)항에규정된해당요건또는적어도이에상당하다고인정되는요건을준수하고규정 (EU) 2017/625 

제127(3)(e)(ii)호및 (iii)호에따라작성및업데이트된목록에명시된시설에서공급, 취득또는조리되어야한다.  

(d) 다음과같은특정상품은규정 (EU) 2017/625 제126조에규정된요건이외에도유럽연합시장에시판하기위해반입해야한다. 

(i) 생고기, 다짐육, 조리육, 육류생산물, 기계적으로분리된육류와젤라틴및콜라겐의생산을위한원료.  

 

(22) 식물유래생산물및가공된동물유래생산물을모두함유한식품(복합제품)을수입하는데공중보건요건을적용하기위한경과조치를규정한 2019년 

5월 13일자위원회규정 (EU) 2019/759(OJ L 125, 14.5.2019,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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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살아있는쌍각류조개, 극피동물, 피낭동물및해양복족류. 

(iii) 어류생산물. 

(iv) 복합제품. 

(e) 특정동물및상품의유럽연합반입을위해첨부해야할공식증명서, 공인인증서및사설인증서에대한추가요건. 

3. 본규정은다음품목에는적용되지않는다. 

(a) 식용이아닌동물및상품. 그러나동물및상품의목적지가유럽연합반입당시에결정되지않은경우에는본규정을적용한다. 

(b) 식용동물및상품이지만유럽연합의시장에시판하지않고유럽연합을경유하는품목인경우. 

 

제 2 조 

정의 

 

본규정의목적상, 다음정의가적용된다. 

 

(1) '상당한'은규정 (EC) 제852/2004호의제2(1)(e)호에규정된의미를가진다. 

(2) '시판'은규정 (EC) 제178/2002호의제3조 (8)호에규정된의미를가진다. 

(3) '시설'은규정 (EC) 제852/2004호의제2(1)(c)에규정된의미를가진다. 

(4) '사설인증서'는수입식품사업운영자가서명한인증서를의미한다. 

(5) '생고기'는규정 (EC) 제853/2004호부록 I의제1.10호에규정된의미를가진다. 

(6) '다짐육'은규정 (EC) 제853/2004호부록 I 의제1.13호에규정된의미를가진다. 

(7) '조리육'은규정 (EC) 제853/2004호부록 I의제1.15호에규정된의미를가진다. 

(8) '육류생산물'은규정 (EC) 제853/2004호부록 I의제7.1호에규정된의미를가진다. 

(9) '기계적으로분리된육류'는규정 (EC) 제853/2004호부록 I의제1.14호에규정된의미를가진다. 

(10) '젤라틴'은규정 (EC) 제853/2004호부록 I의제7.7호에규정된의미를가진다. 

(11) '콜라겐'은규정 (EC) 제853/2004호부록 I의제7.8호에규정된의미를가진다. 

(12) '쌍각류조개'는규정 (EC) 제853/2004호부록 I의제2.1호에규정된의미를가진다.  

(13) '어류생산물'은규정 (EC) 제853/2004호부록 I의제3.1호에규정된의미를가진다. 

(14) '복합제품'은식물유래생산물및가공된동물유래생산물을모두함유한식품을의미한다. 

(15) ‘파충류'는Alligator mississippiensis, Crocodylus johnstoni, Crocodylusniloticus, Crocodylusporosus, Timon Lepidus, Python 

reticulatus, Python molurusbivittatus또는Pelodiscussinensis종에속하는동물을의미한다. 

(16) '파충류육류'는가공여부를불문하고해당되는경우에규정 (EU) 2015/2283에따라허가되고위원회시행규정 (EU) 

2017/2470(23)에명시된사육된파충류에서유래한식용부위를의미한다.  

 

(23) 신규식품에대한유럽의회및이사회의규정 (EU) 2015/2283에따라유럽연합의신규식품목록을정한 2017년 12월 20일자위원회시행규정 (EU) 

2017/2470(OJ L 351, 30.12.2017,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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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곤충'은수명주기에상관없이식용곤충또는그일부로구성되었거나곤충또는그일부에서분리또는생산된식품으로서해당

되는경우에규정 (EU) 2015/2283 에따라허가되고시행규정 (EU) 2017/2470 에명시된품목을의미한다. 

(18) '싹'은위원회시행규정제 208/2013 호(24) 제 2 조 (a)호에규정된의미를가진다. 

(19) '1 차생산'은규정 (EC) 제 178/2002 제 3 조 (17)호에규정된의미를가진다. 

(20) '도축장'은규정 (EC) 제 853/2004 호부록 I 의제 1.16 호에규정된의미를가진다. 

(21) '사냥물취급시설'은규정 (EC) 제 853/2004 호부록 I 의제 1.18 호에규정된의미를가진다. 

(22) '절단공장'은규정 (EC) 제 853/2004 호부록 I 의제 1.17 호에규정된의미를가진다. 

(23) '생산구역'은규정 (EC) 제 853/2004 호부록 I 의제 2.5 호에규정된의미를가진다. 

(24) '공선'은규정 (EC) 제 853/2004 호부록 I 의제 3.2 호에규정된의미를가진다. 

(25) '냉동선'은규정 (EC) 제 853/2004 호부록 I 의제 3.3 호에규정된의미를가진다. 

(26) '리퍼선'은팔레트화화물또는루즈화물(벌크)을온도제어저장고또는저장실로저장및운송할수있도록장치된선박을의미한다. 

(27) '식품사업운영자'는규정 (EC) 제 178/2002 호제 3 조 (3)호에규정된의미를가진다. 

 

제 3 조 

 

규정 (EU) 2017/625 제 126(2)(a)호에규정된목록에명시된제 3 국또는그지역에서반출해야하는동물및상품 

 

다음의식용동물및상품화물은시행규정 (EU) 2019/626 제3-

22조에규정된동물및상품목록에명시된제3국또는그지역에서만유럽연합으로반입해야한다. 

 

(a) 제품이식용인경우에복합품목분류표('CN 코드')가규정 (EEC) 제2658/87 부록 I의제2부제2-5장, 15장및 16장에규정되고 

HS 품목분류표('HS 코드')가 1702, 1806, 2102, 2103, 2105, 2106, 2202, 2301, 2822, 2932, 3001, 3002, 3501, 3502, 3503, 3504, 

3507, 3913, 4101, 4102, 4103, 4110, 9602 

등의표제하에규정된파충류육류와죽은곤충의전체또는일부또는가공된곤충을포함한동물유래생산물. 

(b) 규정 (EEC) 제2658/87 부록 I의제2부 CN 코드 0106 49 00에규정된살아있는곤충. 

 

제4조 

 

특정동물및상품을제3국또는그지역으로부터유럽연합으로반입하기위한추가요건 

 

규정 (EU) 2017/625 

제127(3)항에규정된요건이외에도위원회는다음요건이제3조에규정된동물및상품에대해유럽연합이정한해당요건에적어도상당한

것으로인정하는경우에만상기규정제126(2)(a)호에규정된목록에명시된제3국또는그지역의포함여부를결정해야한다. 

(a) 다음사항에대한해당제3국의법률. 

(i) 동물성식품의생산.  

 

(24) 싹및싹의생산을위한종자의추적성요건에관한 2013년 3월 11일자위원회시행규정 (EU) 제 208/2013호(OJ L 68, 12.3.2013,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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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수의약품의금지또는허가, 유통, 시판, 투여및검사에관한규칙등을포함한수의약품의사용. 

(iii) 첨가제사용절차를포함한사료의제조및사용, 약물배합사료의제조및사용, 

사료를제조하는데사용되는원료및최종제품의위생품질. 

(b) 유럽연합에반입되는동물유래생산물에현재적용되고있는생산, 제조, 취급, 저장및공급의위생조건.  

(c) 제3국으로부터반출된동물유래생산물의마케팅경험과유럽연합반입에대한공식통제조치의결과. 

(d) 수집가능한경우에위원회가해당제3국이규정 (EU) 2017/625 

제127(2)항에따라이미명시된기타동물및상품에관련된제3국에서수행한통제조치의결과, 

특히감사대상제3국관할관청의평가결과와해당관할관청이위원회의감사후에통지된권고사항에기초하여수행한조치. 

(e) 해당되는경우에위원회가승인한동축공동전염병의존재, 실시및통지. 

(f) 해당되는경우에지침 96/23/EC에따라위원회가승인한잔류물통제프로그램의존재, 실시및통지. 

 

제5조 

 

특정상품을제3국에서부터유럽연합으로반입하는경우에시설에관련된요건 

 

1. 다음상품의화물은규정 (EU) 2017/625 제127(3)(e)(ii)호및 (iii)호에따라작성및업데이트하는목록에명시된시설에서공급, 

취득또는조리한경우에만유럽연합에반입할수있다. 

(a) 해당요건이규정 (EC) 제853/2004호부록 III에규정되고 CN 코드가규정 (EEC) 제2658/87 부록 I의제2부제2-5장, 

15장및 16장에규정되며 HS 코드가 2102, 2103, 2105, 2106, 2202, 2301, 2822, 2932, 3001, 3002, 3501, 3502, 3503, 3504, 

3507, 3913, 4101, 4102, 4103, 4110 등의표제하에규정된동물유래생산물. 

(b) 규정 (EEC) 제2658/87호부록 I의제2부 0704 90, 0706 90, 0708 10, 0708 20, 0708 90 또는 1214 90의 HS 

코드에규정된싹. 

2. 본조제1항에규정된시설은해당제3국이규정 (EU) 2017/625의제127(3)(e)(ii)호및 

(iv)호에규정된보증이외에다음과같은보증을제공하는경우에만규정 (EU) 2017/625 

제127(3)(e)호에규정된목록에명시할수있다. 

(a) 해당시설이해당동물유래생산물의제조에사용되는동물유래원료를취급하는시설과함께규정 (EU) 2017/625 

제126(1)항에규정된해당요건, 특히규정 (EC) 

제853/2004호의요건또는적어도이에상당하다고인정되는요건을준수하고있다. 

(b) 해당시설이해당되는경우에지침 

96/23/EC에따라해당생산물범주의잔류물모니터링계획이승인된제3국또는회원국에서반출된동물유래원료만취급하고있

다. 

(c)

 해당시설이해당유럽연합요건또는적어도이에상당하다고인정되는요건을준수하지못하는경우에유럽연합으로의반입

을금지할수있는실질적인권한을가지고있다. 

3. 위원회는규정 (EU) 

2017/625의제127(3)(e)(iii)호제3국의관할관청으로부터접수하는모든신규및업데이트목록을회원국에제공하고그웹사이트에

게시해야한다. 

4.

 회원국은위원회가제1항에규정된목록을공표한날이후로해당제3국의관할관청이제1항에규정된화물이해당유럽연합

규칙에따라해당화물에첨부해야하는공식증명서를발행하는경우에해당화물의유럽연합반입을허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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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제 5(1)항의요건이적용되지않는시설 

 

제5조에규정된요건은다음활동만수행하는시설에는적용되지않는다. 

(a) 온도제어저장조건이필요하지않은동물유래생산물의 1차생산. 

(b) 운송작업. 

(c) 저장. 

(d) 규정 (EC) 제853/2004호부록 III의제 XVI조와규정 (EEC) 제2658/87호부록 I의제2부 2833, ex 3913, 2930, ex 2932, 3507 

또는 3503 등의표제하에 CN 코드에규정된고도로정제된콘드로이틴황산, 히알루론산, 기타가수분해연골제품, 키토산, 

글루코사민, 레넷, 아이싱글래스및아미노산의생산. 

 

제 7 조 

 

생고기, 다짐육, 조리육, 육류생산물, 기계적으로분리된육류와젤라틴및콜라겐의생산을위한원료화물에대한요건 

 

다음의동물유래생산물화물은규정 (EU) 2017/625 의제 127(3)(e)호에따라작성및업데이트되는시설목록에명시된도축장, 

사냥물취급시설, 절단공장, 어류생산물취급시설에서취득한원료로제조한경우에만유럽연합에반입해야한다. 

 

(a) 생고기. 

(b) 다짐육. 

(c) 조리육. 

(d) 육류생산물과기계적으로분리된육류. 

(e) 규정 (EC) 제853/2004호부록 III의제 XIV조제 I장제4(a)호와제 XV조제 

I장제4(a)호에각각규정된젤라틴및콜라겐의생산을위한원료. 

 

제 8 조 

 

생쌍각류조개, 극피동물, 피낭동물및해양복족류화물의요건 

 

1. 제6조에도불구하고 CN 코드가규정 (EEC) 제2658/87호부록 I의제2부 0307 표제하에규정된생쌍각류조개, 극피동물, 

피낭동물및해양복족류는해당제3국의관할관청이규정 (EU) 

2017/625의제127(3)(e)호에따라작성및업데이트하고위원회가공표한목록에명시된해당제3국의생산구역에서반출된경우에만

유럽연합에반입해야한다. 

2. 다음생산물은해당제3국의관할관청이분류하지않은생산구역으로부터규정 (EU) 

2017/625의제18(6)항에따라유럽연합에반입할수있다. 

(a) Pectinidae. 다만시행규정 (EU) 2019/627 제57조에서정하는공식모니터링프로그램의데이터에따라해당관할관청이규정 

(EC) 제853/2004호부록 III 제 VII조제 IX장의제 (2)호에규정된어장을분류할수있는경우에는제외한다. 

(b) 여과섭식자가아닌해양복족류와여과섭식자가아닌Holothuroi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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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생산구역목록 

 

1. 제3국관할관청이제8(1)항에규정된목록을작성하기전에는해당제3국의관할관청이생산구역의분류및통제에관한시행규정 

(EU) 2019/627 제52조요건의준수에대해제공할수있는보증을특별히고려해야한다. 

위원회는상기목록을작성하기전에현장통제방문을수행해야한다. 

2.

 제8(1)항에규정된목록을작성한후에그리고해당제3국의관할관청이관장하는생산구역의관리및통제에대해충분한보증

을제공하는경우에위원회는새로운생산구역을제5조에따라정한기존목록에추가할때까지는현장통제방문을수행할필요가없

다. 

 

제 10 조 

 

어류생산물에대한특별요건 

 

CN 코드가규정 (EEC) 제 2658/87 호부록 I 제 2 부 0301, 0302, 0303, 0304, 0305, 0306, 0307, 0308, 1504, 1516, 1603, 1604, 1605 

또는 2106 등의표제하에규정된어류생산물의화물은어떤생산단계에서든규정 (EU) 

2017/625 의제 127(3)(e)호에따라작성및업데이트하고위원회가공표한목록에명시된육상시설, 

공선또는냉동선에서취득또는조리되거나냉각저장선또는리퍼선에저장된경우에만유럽연합시장에반입할수있다.  

 

Article 11 

 

1.

 선박은깃발을게양한제3국의관할관청과깃발을게양한제3국의관할관청이해당선박을검사할수있는책임을위임한다른

제3국의관할관청이다음과같은네가지요건을모두충족했다는내용의공동통신문을위원회에제출한경우에는규정 (EU) 

2017/625의제127(3)(e)(ii)호시설목록에포함시킬수있다. 

(a) 두제3국이모두규정 (EU) 

2017/625의제127(3)항에따라작성되고어류생산물의유럽연합반입이허용되는제3국또는그지역의목록에명시되어있다. 

(b)

 유럽연합시장이목적지인해당선박의모든어류생산물이깃발을게양한제3국이해당선박의검사책임을위임한제3국에직

접반입되었다. 

(c) 위임된관할관청이해당선박을검사한후에해당유럽연합요건을준수했음을선언했다. 

(d) 위임된관할관청이해당선박을정기적으로검사하여해당유럽연합요건을지속적으로준수할수있도록보장할것을선언했다. 

2.

 선박은다음세가지요건이모두충족된경우에깃발을게양한제3국의관할관청과깃발을게양한제3국의관할관청이해당선

박의검사책임을위임한회원국관할관청의공동통신문에기초하여규정 (EU) 

2017/625의제127(3)항에규정된시설목록에포함시킬수있다. 

(a) 해당선박의모든어류생산물이유럽연합시장이목적지로서해당회원국에직접반입되었다. 

(b) 해당회원국의관할관청이해당선박을검사한후에해당유럽연합요건을준수했음을선언했다. 

(e) 해당회원국의관할관청이정기적으로검사하여해당유럽연합요건을지속적으로준수할수있도록보장할것을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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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류생산물화물을제 3 국의깃발을게양한리퍼선, 

공선또는냉동선에서직접유럽연합으로반입하는경우에선장은위원회시행규정 (EU) 2019/628 ( 25 ) 

제 13(3)항에규정된공식증명서에서명할수있다. 

 

제12조 

복합제품화물의요건 

1. 규정 (EEC) 제 2658/87 호부록 I 제 2 부의 1601, 1602, 1603, 1604, 1605, 1901, 1902, 1905, 2004, 2005, 2103, 2104, 2105 및 

2106 표제하의 HS 

코드에규정된복합제품화물은복합제품에함유된가공된각동물유래생산물을제 5 조에따라제 3 국및그지역에소재하고가공된

해당동물유래생산물을유럽연합에수출할수있는시설또는회원국에소재하는시설에서생산한경우에만유럽연합시장에반입해

야한다. 

2.

 제 3 국또는그지역에서반출되는복합제품화물은위원회가복합제품을유럽연합에수출할수있는제 3 국또는그지역의특

별목록을작성할때까지는다음규칙에따라유럽연합에반입할수있다. 

(a) 제어된온도상태로운송또는저장해야하는제1항의복합제품은위원회결정 2007/777/EC, 위원회규정 (EU) 제605/2010호, 

위원회결정 2006/766/EC, 위원회규정 (EC) 제798/2008호및결정 2011/163/EU 

등에따라최종제품에함유된가공된각동물유래생산물을유럽연합으로수출할수있는제3국또는그지역에서반출해야한다. 

(b) 제어된온도상태로운송또는저장해야할필요가없고가공육을함유하고있는제1항의복합제품은위원회결정 2007/777/EC 

및위원회결정 

2011/163/EU에따라복합제품에함유된육류생산물을유럽연합으로수출할수있는제3국또는그지역에서반출해야한다 

(c)

 제어된온도상태로운송또는저장해야할필요가없고가공육이외의가공된기타동물유래생산물을함유하고있으며요건이

규정 (EC) 제853/2004호부록 

III에규정되어있는제1항의복합제품은유럽연합의동물및공중보건요건을근거로육류생산물, 유제품, 초유기반제품, 

어류생산물또는계란생산물을유럽연합에수출할수있고위원회결정 2007/777/EC, 위원회규정 (EU) 제605/2010호, 

위원회결정 2006/766/EC 및위원회규정 (EC) 제798/2008호그리고지침 

96/23/EC에의거하여승인된잔류물통제계획에근거한위원회결정 2011/163/EU 

부록에따라적어도하나이상의해당동물유래생산물에대해목록에명시된제3국또는그지역에서반출해야한다. 

 

제 13 조 

공식증명서 

 

1. 다음생산물의각화물은해당화물에공식증명서를첨부하는경우에만유럽연합에반입할수있다. 

(a) CN 코드가규정 (EEC) 제2658/87호부록 I 제2부의제2-5장, 15장및 16장에규정되어있고 HS 코드가 1506, 1521, 1601, 

1602, 1603, 1604, 1605, 2102, 2103, 2105, 2106, 2202, 2301, 2932, 3001, 3002, 3501, 3502, 3503, 3504, 3507, 3913, 4101, 4102, 

4103, 4110 및 9602의표제하에작성되어있는동물유래생산물로서, 식용인경우. 

(b) 규정 (EEC) 제2658/87호부록 I 제2부의 CN 코드 0106 49 00에규정된살아있는곤충. 

(c) 싹의생산에사용되고규정 (EEC) 제2658/87호부록 I 제2부의 0704 90, 0706 90, 0708 10, 0708 20, 0708 90, 0713 10, 0713 

33, 0712 34, 0712 35, 0713 39, 0713 40, 0712 50, 0712 60, 0713 90, 0910 99, 1201 10, 1201 90, 1207 50, 1207 99, 1209 10, 1209 

21, 1209 91 또는 1214 90의 HS 코드에규정된싹및종자.   

 

(25) 특정동물및상품의공식증명서에관해규정하고이모델증명서에관한규정 (EC) 제 2074/2005호및시행규정 (EU) 2016/759를개정한 2019년 4월 

8일자위원회시행규정 (EU) 2019/628(본관보의 101페이지참조). 



L 131/23 EN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17.5.2019 

 

 

  



L 131/24 EN 유럽연합관보 17.5.2019 

 

2. 제1항에규정된공식증명서는제품이다음사항을준수하고있다는것을증명해야한다. 

(a) 규정 (EC) 제178/2002호, (EC) 제8522004호및 (EC) 제853/2004호에규정된요건또는이요건에상당하다고인정되는규정. 

(b) 이규정에서규정하고있는유럽연합반입에대한모든특별요건. 

3. 제1항에규정된공식증명서에는유럽연합의공중보건및동물건강문제에관한기타법률에서요구하는정보가포함될수도있다. 

4.

 제1(c)호에규정된싹및싹의생산에사용되는종자의공식증명서는증명서에기재된목적지에도달할때까지화물에계속첨

부되어야한다. 화물을분할하는경우에는공식증명서의사본을각분할화물에첨부해야한다. 

 

제 14 조 

 

사설인증서 

 

1. 수입식품사업운영자가작성및서명하는사설인증서는제12(2)(c)호에규정된복합제품화물에첨부함으로써해당화물이규정 

(EU) 2017/625 제126(1)항에규정된해당요건을준수하고있다는사실을확인해줄수있어야한다. 

2. 제1항의적용면제로서규정 (EU) 2017/625 

제48(h)항에따라국경통제소의공식통제조치가면제되는제품의경우에는사설인증서를제품출시시에첨부해야한다. 

3. 제1항에규정된사설인증서에서는해당화물의추적성을보장하며다음사항을기재해야한다. 

(a) 수입화물의송하인및수하인에관한정보. 

(b) 복합제품에함유된식물유래생산물및가공된동물유래생산물목록으로서, 

복합제품의제조시점에기록된중량의내림차순으로기재. 

(c) 규정 (EC) 제853/2004호제4(2)항에규정되고수입식품사업운영자가지정한, 

복합제품에함유된가공된동물유래생산물을제조한시설의승인번호. 

4. 제1항에규정된사설인증서에서는다음사항을증명해야한다. 

(a) 복합제품을생산한제3국또는그지역이적어도하나이상의다음동물유래생산물범주에대해명시되어있다. 

(i) 육류생산물 

(ii) 유제품또는초유기반제품. 

(iii) 어류생산물. 

(iv) 계란생산물. 

(b) 복합제품을생산하는시설이규정 (EC) 제852/2004호에서요구하는기준에상당하다고인정되는위생기준을이행하고있다. 

(c) 해당복합제품을제어된온도상태로저장또는운송할필요가없다. 

(d)

 복합제품에함유된가공된동물유래생산물을가공된각동물유래생산물을유럽연합에수출할수있는제3국또는그지역에

서반출했으며, 목록에명시된시설로부터공급했다. 

(e) 복합제품에사용된가공된동물유래생산물이적어도위원회결정 2007/777/EC 및위원회규정 (EU) 

제605/2010호에서해당제품에대해규정된처리과정을거쳤으며, 제품에적용된처리과정과온도를간략하게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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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효력발생 

 

본규정은유럽연합의관보에게재한때로부터 21 일째되는날에효력을발생한다. 

 

본규정은 2019년 12월 14일에서부터적용된다. 그러나제12조와제14(1)항및 (2)항에규정된요건은 2021년 4월 

21일에서부터적용된다. 

 

본규정은모든회원국에서전체내용이직접적용된다. 

 

2019 년 3 월 4 일에브뤼셀에서입안. 

 

위원회위원장 

Jean-Claude JUNCKER씨앞 

 

_____________ 


